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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경기 

 

현황 

 

건설경기 

 

현황

 

 

가. 

 

수주현황(

 

종합건설공사 

 

기준)

  2011

 

년 6

 

월 

 

국내건설수주액은 

 

공공부문이 

 

전년

 

동

 

월대비 17.1% 

 

감

 

소

 

하였으며, 

 

민간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3% 

 

증가하였음

  ❍ 

 

공공부문 :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

    - 

 

토목공종 : 

 

전년동월대비 8.2% 

 

감소

      ․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건설,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건설등 

 

항만시설 

 

및 

 

발전

 

시설 

 

공사발주가 

 

이어졌으나, 

 

도로를 

 

비롯한 

 

여타 

 

공종의 

 

공사발주가 

 

전반적으로 

 

부진

 

하여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지속 

    - 

 

건축공종 : 

 

전년동월대비 29.6% 

 

감소

      ․ 

 

관공서 

 

등 

 

공공업무시설의 

 

발주감소로 

 

비주거용 

 

건축이 

 

부진하였고, 

 

공공주택 

 

공

 

급 

 

감소로 

 

주거용건축도 

 

동반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9.6% 

 

감소

   ❍ 

 

민간부문 : 

 

전년동월대비 27.3% 

 

증가

    - 

 

토목공종 : 

 

전년동월대비 44.0% 

 

증가

      ․ 

 

포항지역 

 

등 

 

산업단지내 

 

플랜트·

 

기계설치공사 

 

발주가 

 

전년동월대비 106.8%

 

나 

 

증

 

가

 

하는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건축공종 :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

      ․ 

 

인천 

 

송도, 

 

화성 

 

동탄 

 

등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재건축․

 

재개발 

 

물량 

 

증가로 

 

주거용 

 

건축이 

 

호조를 

 

보인데다, 

 

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건축도 

 

활기를 

 

보임에 

 

따라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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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주현황       

                                                                           

                                                        (

 

단위 : 

 

억원) 

24,048 26,276 

86,851 

46,427 
38,467

110,056 

81,188 

41,539 

71,822 

91,434

134,104 

107,464 

128,390 
118,249 

129,900 

2007. 6 2008. 6 2009. 6 2010. 6 2011. 6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체

(

 

단위 : 

 

억원)

 

구            

 

분 ’07. 06 ’08. 06 ’09. 06 ’10. 06 ’11. 06

 

수주액

 

전체 134,104 107,464 128,390 118,249 129,900 

 

공공부문 24,048 26,276 86,851 46,427 38,467

 

민간부문 110,056 81,188 41,539 71,822 91,434

 

증감액 28,469 -26,640 20,926 -10,141 11,651 

 

증감(%) 27.0% -19.9% 19.5% -7.9% 9.9%

 ※ 

 

수주현황자료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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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별 

 

수주현황                   

                                                           (

 

단위 : 

 

억원)

62,229 61,624 
85,272 

87,673 

82,520 

128,390

73,030 

61,542 
73,466 

81,891 

98,595 118,249

57,756 
50,955 

89,905 

86,490 
84,665 

129,90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9 507,708 62,229 61,624 85,272 87,673 82,520 128,390

 2010 506,773 73,030 61,542 73,466 81,891 98,595 118,249

 2011 499,671 57,756 50,955 89,905 86,490 84,665 129,900

’11-’10 -7,102 -15,274 -10,587 16,439 4,599 -13,930 11,651 

 

 

증감(%) -1.4% -20.9% -17.2% 22.4% 5.6% -14.1% 9.9%

 

 ※ 

 

수주현황자료 

 

출처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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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 

 

기성액 

 

현황(

 

종합건설공사 

 

기준)

   ❍ 2011

 

년도 6

 

월 

 

기준 

 

건설 

 

기성액(

 

종합건설공사 

 

기준)

 

은 

 

전년동기대비 1

 

조 4,450

 

억원

(3.3%)

 

이 

 

감소한 42

 

조 9,652

 

억원으로 

 

조사됨.

                                                                              (

 

단위 : 

 

억원)

60,599 60,958
69,599 74,260 72,173

89,679

64,961 61,454
76,872 73,545 77,414

89,857

61,566
52,771

76,338
70,528 74,350

94,099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2009 427,268 60,599 60,958 69,599 74,260 72,173 89,679

2010 444,102 64,961 61,454 76,872 73,545 77,414 89,857

2011 429,652 61,566 52,771 76,338 70,528 74,350 94,099

’11-’10 -14,450 -3,395 -8,683 -534 -3,017 -3,064 4,242

 

증감(%) -3.3% -5.2% -14.1% -0.7% -4.1% -4.0% 4.7%

   ※ 

 

기성현황자료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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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재해 

 

발생현황 

 

건설재해 

 

발생현황

 

 

가. 

 

건설재해 

 

현황 

 

및 

 

분석

  ❍ 

 

업무상 

 

사고·

 

질병 

 

재해현황

                                                                             (

 

단위 : 

 

명)  

 

구       

 

분 ’11. 06 ’10. 06

 

증감

 

증감율(%)

 

계 9,769 9,989 -220 -2.2%

 

업무상사고 9,494 9,671 -177 -1.8%

 

업무상질병 275 318 -43 -13.5%

 

부상자수

 

소 

 

계 9,474 9,720 -246 -2.5%

 

업무상사고 9,221 9,439 -218 -2.3%

 

업무상질병 253 281 -28 -10.0%

 

사망자수

 

소 

 

계 295 269 26 9.7%

 

업무상사고 273 232 41 17.7%

 

업무상질병 22 37 -15 -40.5%

  ❍ 

 

업무상 

 

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

 

단위 : 

 

명)

 

연   

 

도

 

구 

 

분

 

계

 

추락

 

전도

 

협착

 

충돌

 

교통사고

 

기  

 

타

’11. 06

 

재해자 9,494
5,873

869 5 2,652
3,256 1,803 814

 

사망자 273
188

12 18 2,596
159 17 12

’10. 06

 

재해자 9,671
6,101

860 -13 56
3,340 1,825 936

 

사망자 232
156

7 -72.2% 2.2%
135 10 11

 

증    

 

감

 

재해자 -177 -84 -22 -122 9 56 52

 

사망자 41 24 7 1 5 5 5

 

증감율(%)

 

재해자 -1.8% -2.5% -1.2% -13.0% 1.0% 109.8% 5.0%

 

사망자 15.0% 17.8% 70.0% 9.1% 71.4% 83.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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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재해 

 

원인분석(2011

 

년 6

 

월 

 

기준 

 

공단조사분)

 (1) 

 

공사종류별 

 

발생현황

   ❍ 

 

건축공사 69.0%(165

 

명), 

 

토목공사 26.4%(63

 

명), 

 

전기

 

ㆍ

 

정보통신공사가 4.6%(11

 

명)

 

를 

 

점유하고 

 

있으며, ‘

 

소규모(

 

주택, 

 

상가 

 

등)’

 

가 49

 

명으로 

 

전체의 20.5%

 

를 

 

차지하고 

 

있음.

                                                                           

 (

 

단위 : 

 

명) 

 

구 

 

분

 

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전기

 

정보

 

통신

 

공사

 

아파트

 

플랜트

 

중소형

 

공장

 

빌딩

 

소규모

(

 

주택,

 

상가등)

 

종교

 

후생

 

시설

 

학교

 

기타

 

도로

 

철도

 

지하철

 

상하

 

수도

 

댐

 

저수지

 

하천

 

정비

 

택지

 

조성

 

토목

 

기타

 

사망자수 239 23 39 26 49 6 12 10 16 6 8 3 14 5 11 11

 

점유율

(%)
100.0  9.6 16.3 10.9 20.5 2.5 5.0 4.2 6.7 2.5 3.3 1.3 5.9 2.1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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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금액별 

 

발생현황

   ❍ 3

 

억미만의 

 

영세규모 

 

현장에서 31.8%(76

 

명)

 

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

 

되었고, 

500

 

억이상의 

 

대형공사현장에서 20.9%(50

 

명)

 

를 

 

차지하고 

 

있음. 
    

                                                                                 (

 

단위 : 

 

명)

 

구  

 

분

 

계 
3

 

억

 

미만

10

 

억

 

미만

20

 

억

 

미만

50

 

억

 

미만

120

 

억

 

미만

300

 

억

 

미만

500

 

억

 

미만

500

 

억

 

이상

 

사망자수 239 76 25 19 27 21 14 7 50

 

점유율(%) 100.0  31.8 10.5 7.9 11.3 8.8 5.9 2.9 20.9 

 (3) 

 

형태별 

 

발생현황

   ❍ 

 

추락(

 

떨어짐)

 

이 59.0%(141

 

명)

 

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다음으로 

 

붕

 

괴․

 

도괴(

 

무너짐), 

 

전도(

 

넘어짐), 

 

협착(

 

끼임),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순 

 

등으로 

 

나타남.

                                                                                 (

 

단위 : 

 

명)

 

구  

 

분

 

계

 

추락
(

 

떨어짐)

 

붕괴

 

도괴
(

 

무너짐)

 

전도
(

 

넘어짐)

 

협착
(

 

끼임)

 

낙하비래
(

 

날아와 

 

맞음)

 

충돌
(

 

부딪힘)

 

화재

 

폭발

 

감전

 

기타

 

사망자수 239 141 27 19 14 13 11 7 2 5

 

점유율(%) 100.0  59.0 11.3 7.9 5.9 5.4 4.6 2.9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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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일별 

 

발생현황

   ❍ 

 

화요일

 

에 47

 

명(19.7%)

 

이 

 

사망하였으며, 

 

휴일(

 

토․

 

일요일)

 

에는 46

 

명(19.3%)

 

이 

 

사망하였음.

 

구  

 

분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망자수 239 43 47 38 35 30 31 15

 

점유율(%) 100.0  18.0 19.7 15.9 14.6 12.6 13.0 6.3 

 (5) 

 

발생형태 

 

및 

 

기인물별 

 

분석

                                                            (

 

단위 : 

 

명)

 

구 

 

분

 

계

(

 

가설)

 

구조물

 

적재물

 

개구부

 

자재,

 

물질류

 

작업

 

발판

 

리프트

 

인양

 

기계

 

비계

(B/T

 

포함)

 

차량계

 

건설

 

기계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기타

 

건설용

 

기계

 

사다리

 

지붕

 

전기

 

기구,

 

충전부

 

기타

 

계 239 61 35 29 26 14 11 11 8 7 7 5 5 20

 

추락
(

 

떨어짐) 141 31 35 7 25 7 9 1 2 0 7 5 2 10

 

붕괴

 

도괴
(

 

무너짐)
27 17 0 6 0 0 2 1 0 0 0 0 0 1

 

전도
(

 

넘어짐) 19 4 0 3 0 1 0 4 2 2 0 0 0 3

 

협착
(

 

끼임) 14 2 0 0 0 5 0 2 2 1 0 0 0 2

 

낙하

 

비래
(

 

날아와

 

맞음)

13 6 0 5 1 0 0 0 0 1 0 0 0 0

 

충돌
(

 

부딪힘) 11 1 0 1 0 1 0 3 2 1 0 0 0 2

 

화재

 

폭발 7 0 0 7 0 0 0 　 0 0 0 0 0 0

 

감전 2 0 0 0 0 0 0 　 0 0 0 0 2 0

 

기타 5 0 0 0 0 0 0 　 0 2 0 0 1 2

   ❍ 

 

개부부-

 

추락(

 

떨어짐) 

 

재해가 35

 

명(14.6%)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구조물·

 

적재물-

 

추락(

 

떨어짐)

 

은 31

 

명(13.0%),

 

작업발판-

 

추락(

 

떨어짐)

 

은 25

 

명(10.5%)

 

순 

 

등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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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생형태 

 

및 

 

작업공종별 

 

분석

                                                              (

 

단위 : 

 

명)

 

구분

 

계

 

추락
(

 

떨어짐)

 

붕괴

 

도괴
(

 

무너짐)

 

전도
(

 

넘어짐)

 

협착
(

 

끼임)

 

낙하

 

비래
(

 

날아와

 

맞음)

 

충돌
(

 

부딪힘)

 

화재

 

폭발

 

감전

 

기타

 

계 239 141 27 19 14 13 11 7 5 2

 

패널 

 

등  

 

외부마감 25 25 0 0 0 0 0 0 0 0

 

철거 

 

및 

 

해체 23 12 2 3 2 4 0 0 0 0

 

토목 21 3 2 4 4 1 7 0 0 0

 

철골 20 19 1 0 0 0 0 0 0 0

 

기계설비 16 8 0 2 3 1 0 1 1 0

 

거푸집 15 13 0 1 0 1 0 0 0 0

 

거푸집동바리 11 4 6 0 0 1 0 0 0 0

 

맨홀 

 

및 

 

관부설 10 3 6 0 0 1 0 0 0 0

 

전기설비 10 2 0 3 1 0 1 0 1 2

 

도장 10 7 0 2 1 0 0 0 0 0

 

방수 10 4 0 0 0 0 0 6 0 0

 

창호 

 

및 

 

유리 7 7 0 0 0 0 0 0 0 0

 

금속 

 

및 

 

잡철물 6 5 0 1 0 0 0 0 0 0

 

석재 

 

및 

 

타일 6 4 0 0 0 0 0 0 2 0

 

콘크리트 5 2 2 0 0 1 0 0 0 0

 

조적, 

 

미장 

 

및 

 

견출 5 3 2 0 0 0 0 0 0 0

 

청소 

 

및 

 

정리 4 4 0 0 0 0 0 0 0 0

 

부대토목 4 1 1 1 0 0 1 0 0 0

 

양중기 4 2 0 0 2 0 0 0 0 0

 

정보통신 4 3 0 0 0 1 0 0 0 0

 

굴착 3 0 0 1 1 0 0 0 1 0

 

포설 

 

및 

 

다짐 3 1 2 0 0 0 0 0 0 0

 

기초파일 3 1 0 1 0 0 1 0 0 0

 

철근 3 1 1 0 0 1 0 0 0 0

 

수장 3 3 0 0 0 0 0 0 0 0

 

흙막이지보공 3 0 2 0 0 1 0 0 0 0

 

안전가시설 2 2 0 0 0 0 0 0 0 0

 

벌목 1 0 0 0 0 0 1 0 0 0

 

기타 2 2 0 0 0 0 0 0 0 0

 ❍ 

 

작업공종별 

 

사망재해 

 

분석결과 

 

패널 

 

등 

 

외부마감, 

 

철거 

 

및 

 

해체, 

 

토목, 

 

철골 

 

순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락(

 

떨어짐) 

 

사망재해의 

 

경우 

 

패널 

 

등 

 

외부마감작업이 10.5%(25

 

명)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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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재해 

 

사례

 

주요 

 

재해 

 

사례

 

주요 

 

재해 

 

사례

1. 소수력발전소 기계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 붕괴

(2011.04.16)

2.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추락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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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소 

 

기계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동바리 

 

붕괴

 

공 

 

사 

 

명 OO 

 

살리기 

 

사업

 

발생일시 2011.04.16(

 

토) 12:20

 

분경

 

재해형태

 

붕괴

 

재해정도

 

사망 2

 

명

 

소 

 

재 

 

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공사규모

 

보, 

 

소수력발전소, 

 

교량 

 

등

 

재해개요

 

 

소수력발전소 

 

기계실의 

 

슬래브(t=100cm) 

 

및 

 

벽체(t=110cm) 

 

콘크리트 

 

타설 

 

중 

 

가새 

 

미설치 

 

등 

 

조립상태가 

 

불량한 

 

시스템 

 

동바리(

 

조립높이： 

14.16m~20.10m)

 

가 

 

붕괴되면서 

 

슬래브 

 

상부에서 

 

콘크리트 

 

잔량을 

 

확

 

인하던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 2

 

명이 

 

추락 

 

후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시스템동바리 

 

조립 

 

시에는 

 

수평하중, 

 

좌굴하중 

 

등을 

 

반영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함.

   ※ 

 

구조검토 

 

부재 

 

규격 

 

준수, 

 

조립간격 

 

준수, U-head 

 

중심에 

 

멍에재 

 

설치, 

 

좌굴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가새 

 

설치 

 

등 

 

조립도 

 

및 

 

조립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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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개요

   - 

 

재해발생 

 

위치 

 

소수력 

 

발전소는 

 

보 

 

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상부 

 

기계실 

 

슬래브 

 

및 

 

벽체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 

 

붕괴사고 

 

발생(

 

공정율 72%).

   - 

 

소수력 

 

발전소 

 

개요

     

 

ㆍ 

 

용량 : 1,500kW x 2

 

기

     

 

ㆍ 

 

상부기계실(

 

유지관리실)

 

과 

 

하부기계실로 

 

구성

 

소수력 

 

발전실 

 

단면도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전일 18:30

 

경 

 

근로자 20

 

명과 

 

펌프카 2

 

대를 

 

배치하여 

 

소수력 

 

발전실 

 

콘크리

 

트 

 

타설 

 

작업을 

 

개시함.

   - 

 

재해발생 

 

당일 01:00

 

경 

 

소수력 

 

발전실 

 

벽체 

 

잔여분(

 

높이 3.5m, t=1.1m, 487㎥) 

 

콘크리

 

트 

 

타설을 

 

완료함.

   - 01:40

 

경 

 

슬래브(t=100cm)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한 

 

후 06:00

 

경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총 580㎥

 

를 

 

타설하고 

 

휴식을 

 

취함.

   - 08:00

 

경 

 

근로자 12

 

명과 

 

펌프카 2

 

대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재개하여 12:00

 

경 

 

타설 

 

예

 

정물량 775㎥ 

 

중 745㎥ 

 

타설 

 

후 

 

레미콘 

 

수습문제로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

 

중식)

 

함.

   - 12:20

 

경 

 

원청과 

 

협력업체 

 

직원 2

 

명이 

 

콘크리트 

 

잔량을 

 

체크하기 

 

위해 

 

슬래브 

 

위로 

 

이동한 

 

순간 

 

조립상태가 

 

불량한 

 

시스템 

 

동바리(

 

조립높이：14.16m~20.10m)

 

가 

 

콘크리트 

 

하중 

 

등

 

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피재자 2

 

명이 

 

매몰 

 

사망하는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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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 

 

발전실 

 

평면도(

 

사고발생 

 

시 

 

콘크리트 

 

타설 

 

현황)

 

소수력 

 

발전실 

 

단면도(

 

사고발생 

 

시 

 

콘크리트 

 

타설 

 

부위)

 ※ 

 

작업진행 

 

상황

     - 

 

금회 

 

콘크리트 

 

타설 

 

전 

 

작업현황

       ․ 

 

상․

 

하부 

 

기계실 

 

벽체 

 

약 10.66m 

 

높이까지 

 

콘크리트 

 

타설 

 

완료 

 

상태(

 

노란색 

 

부분)

       ․ 

 

시스템 

 

동바리(

 

층고：14.16m~20.10m) 

 

조립(

 

연녹색 

 

부분)

     - 

 

사고발생 

 

시 

 

콘크리트 

 

타설 

 

상황

       ․ 

 

타설 

 

예정물량 775㎥[

 

상부 

 

기계실 

 

벽체 

 

잔여분(

 

높이 3.5m, t=1.1m) 487㎥

 

과 

 

슬래브

(12 × 24m, t=1.0m) 288㎥] 

 

중 745㎥ 

 

콘크리트 

 

타설(

 

보라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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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 

 

관련사항

   [ 

 

조립도 ]

 

시스템 

 

동바리 

 

조립 

 

형태

  - 

 

조립높이 : H = 14.16m~20.10m(Slab t=100cm)

  - 

 

재료규격(

 

모델명 : DM System)

    ․ 

 

수직재 : L=1,750mm, 

 

외경 ∅60.5mm, t=2.3mm

    ․ 

 

수평재 : L=920mm, 1,225mm, 

 

외경 ∅42.7mm, t=2.3mm

    ․ 

 

가새재 : L=1,845mm, 1,974mm, 

 

외경 ∅42.7mm, t=2.3mm

   [ 

 

구조검토 

 

내용(

 

임대업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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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검토 

 

내용

     ․ 

 

거푸집 

 

동바리 

 

설계하중에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수평하중을 

 

반영

 

하지 

 

않았으며,

     ․ 

 

수직재 

 

검토 

 

시 

 

지주 

 

좌굴에 

 

대한 

 

안전성 

 

검토 

 

미실시, 

 

허용하중은 

 

지주 

 

단본 

 

부재 

 

시험하중으로 

 

산정

   [ 

 

조립 

 

상태 ]

   - 

 

좌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면내 

 

가새재 

 

대부분 

 

미설치

 

가새재 

 

일부(

 

중앙부, 

 

벽체측) 

 

설치
(

 

사고발생 

 

전 

 

사진)

 

가새재 

 

미설치
(

 

사고발생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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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직부재의 

 

좌굴방지 

 

등을 

 

위한 

 

수평재 

 

일부 

 

미설치

 

수평재 

 

누락 (

 

사고발생 

 

전 

 

사진)

   - 

 

콘크리트 

 

타설 

 

시 

 

수직재 

 

이격 

 

및 

 

이탈 

 

방지 

 

등을 

 

위한 

 

이음부 

 

연결핀 

 

미설치

 

연결핀 

 

미설치 Con'c 

 

타설 

 

시 

 

발생 

 

가능한 

 

작용하중 

 

방향

  

 

원인추정

   -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하였으나,

      ․ 

 

구조검토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수평하중을 

 

반영하지 

 

않았고, 

 

수직재 

 

좌굴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 

 

수평재 

 

일부 

 

누락, 

 

가새재를 

 

시스템 

 

동바리 

 

조립 

 

중앙부와 

 

벽체측에 

 

부분적으로 

 

설치, 

 

지주 

 

이음부 

 

연결핀 

 

미설치 

 

등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 

 

콘크리트 

 

하중 

 

등을 

 

견디지 

 

못한 

 

시스템 

 

동바리가 

 

붕괴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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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Ⅰ)

 

재해발생 

 

현장전경(Ⅱ)



Ⅱ. 사망재해사례

27

 

금회 

 

타설

 

기 

 

타설구간

 

기계실 

 

내부 

 

전경(Ⅰ)

 

기계실 

 

내부 

 

전경(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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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 

 

전경

 

소수력발전소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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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 

 

도장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OO

 

라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08(

 

일) 16:11

 

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

 

명, 

 

부상 1

 

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공사규모

 

지상 12

 

층

 

재해개요

 

 

피재자 2

 

명이 

 

고소작업차(

 

차량 

 

탑재형 : SKY700) 

 

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도장작업 

 

중 

 

운전자가 

 

붐을 

 

조작하여 

 

작업대 

 

위치를 

 

이동하려는 

 

순간 

 

차체 

 

프레임이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붐이 

 

넘어지면서 

 

작업대와 

 

함께 

 

지상바닥으로 

 

추락(H≒28m) 1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차 

 

사용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수립된 

 

작업계획을 

 

준수

 

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차체,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

 

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

 

ㆍ

 

보강 

 

후 

 

작업하여야 

 

함.

 - 

 

붐 

 

전도, 

 

작업대 

 

탈락 

 

등에 

 

의한 

 

추락위험이 

 

상존하는 

 

고소작업차 

 

사용 

 

시 

 

별도의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대 

 

부착설비(

 

구명줄) 

 

설치 

 

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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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개요

   - 

 

당 

 

현장은 

 

지상 12

 

층 

 

공장 

 

생산라인 

 

신축공사 

 

현장으로 

 

구조물공사 

 

완료 

 

후 

 

외벽 

 

도장 

 

및 

 

내부 

 

전기설비 

 

등의 

 

마감공사 

 

중 

 

사고발생(

 

공정율 98%)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07:50

 

경 

 

도장공사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 2

 

명과 

 

고소작업차(

 

차량 

 

탑재형) 

1

 

대 

 

및 

 

신호수 1

 

명이 

 

사고발생 

 

건물 

 

외벽 

 

도장작업에 

 

투입됨.

   - 

 

오전에 

 

피재자 2

 

명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리모콘을 

 

이용하여 

 

붐을 

 

조정하면서 

 

외벽 

 

도장작업을 

 

진행함.

   - 13:30

 

경 

 

고소작업차 

 

위치를 

 

이동 

 

거치한 

 

후 

 

사고지점 

 

외벽(

 

지상 4

 

층 

 

부위) 

 

도장

 

작업을 

 

오전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함.

   - 16:11

 

경 

 

건물 

 

외벽 

 

높이 28m 

 

지점(

 

작업반경 18.3m)

 

을 

 

도장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붐을 

 

조작하여 

 

작업대를 

 

벽에서 

 

약 15cm 

 

이격시켜 

 

바깥쪽으로 

 

옮기려는 

 

순간,

     

 

ㆍ

 

차체 

 

프레임이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붐이 

 

넘어져 

 

작업대에 

 

탑승

 

하고 

 

있던 

 

피재자 2

 

명이 

 

지상바닥으로 

 

추락(H≒28m). 1

 

명은 

 

사망하고 1

 

명은 

 

부상

 

당한 

 

재해임.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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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차량 

 

탑재형) 

 

관련사항

  [ 

 

제 

 

원 ]

   - 

 

차    

 

명 : 

 

스카이 700 

 

고소작업차

   - 

 

형    

 

식 : SKY700-N3A1

   - 

 

등 

 

록 

 

일 : 2007

 

년 8

 

월 9

 

일

   - 

 

최대 

 

작업높이 : 70m

   - 

 

최대 

 

작업반경 : 25m

   - 

 

최대 

 

작업하중 : 2

 

인 

 

또는 300kgf

 

제원표(SKY750)

 

작업반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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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위치 

 

작업반경 

 

및 

 

높이

 

사고발생 

 

개요도

  [ 

 

작업능력 

 

검토 ]

   ❍ 

 

차량등록증의 

 

형식(SKY700)

 

과 

 

제원표의 

 

형식(SKY750)

 

이 

 

상이하여 

 

안전성 

 

검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SKY700 

 

최대 

 

작업높이 70m, SKY750 

 

최대 

 

작업높이 75m

 

임.

   ❍ 

 

작업하중

    - 

 

작업대에 

 

페인트 2

 

통(10∼20kgf)

 

을 

 

싣고 

 

작업자 2

 

명(2

 

명 × 

 

약 80kgf ≒ 160kgf)

 

이 

 

탑승하여,

    - 

 

총 

 

적재하중이 

 

약 170∼180kgf

 

이므로 

 

최대 

 

작업하중(300kgf)

 

을 

 

초과하지 

 

않음.

   ❍ 

 

작업높이

    - 

 

작업높이가 

 

약 28m 

 

지점이므로 

 

최대 

 

허용 

 

작업높이(

 

수평거리 18.3m

 

를 

 

고려할 

 

때 

 

허용 

 

작업높이 70m) 

 

이내임.

   ❍ 

 

작업반경

    - 

 

붐 

 

인출 

 

수평거리가 

 

약 18.3m

 

로 

 

최대 

 

작업반경(25m) 

 

이내임.

   ❍ 

 

붐 

 

경사각도

    - 

 

붐 

 

기울기 

 

각도가 

 

약 57°

 

로서 

 

최대 

 

붐 

 

틸팅 

 

각도(83°)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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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트리거 ]

   - 

 

아우트리거 

 

부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용접부 

 

파단 

 

상태, 

 

수직재와 

 

받침판 

 

연결고리 

 

파손 

 

상태, 

 

붐이 

 

서서히 

 

전도되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ㆍ 

 

아우트리거(4

 

번) 

 

부재는 

 

붐이 

 

넘어지면서 

 

부가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상부 

 

부재

 

부터 

 

연쇄적으로 

 

파단된 

 

것으로 

 

추정됨.

4

 

번 

 

아우트리거

 

차제 

 

후면 

 

상태

 

아우트리거(4

 

번) 

 

수직재 

 

및 

 

수평재 

 

용접부

 

수직재 

 

및 

 

수평재 

 

용접부 

 

상태(Ⅰ)

 

수직재 

 

및 

 

수평재 

 

용접부 

 

상태(Ⅱ)

 

수직재 

 

및 

 

받침판 

 

연결부

 

수직재의 

 

받침판 

 

연결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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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트리거 1

 

개소 

 

당 3

 

개의 

 

받침목을 

 

설치하였고, 4

 

번 

 

아우트

 

리거에 

 

설치한 

 

받침목이 

 

부분 

 

함몰 

 

등의 

 

상태로 

 

파손되지 

 

않고 

 

대각선 

 

형태로 

 

목재가 

 

절단된 

 

것을 

 

고려

 

할 

 

때,

     

 

ㆍ4

 

번 

 

아우트리거 

 

받침목 

 

설치상태가 

 

불량하지는 

 

않았으나 

 

붐이 

 

넘어지면서 

 

부가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추정됨.

 

받침목 

 

파손 

 

상태

 

전면 

 

아우트리거 

 

받침목 

 

설치 

 

상태

  [ 

 

붐 

 

인출방법 ]

   - 

 

일반적으로 

 

붐 

 

인출 

 

시 

 

중량이 

 

작은 

 

위쪽 

 

속붐 

 

인출 

 

후 

 

중량이 

 

무거운 

 

하부 

 

겉붐을 

 

인출하는 

 

순서로 

 

작업하나,

   - 

 

속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겉붐을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 

 

길이만큼 

 

위쪽 

 

속붐을 

 

인출하여 

 

작업함으로서 

 

사고발생 

 

시 

 

전도모멘트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SKY700 : 

 

겉붐 1

 

단 ~ 5

 

단, 

 

속붐 6

 

단 ~ 9

 

단

 

사고당시 

 

붐 

 

인출방법(

 

겉붐과 

 

속붐 

 

인출)

 

일반적인 

 

붐 

 

인출방법(

 

속붐 

 

우선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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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체 ]

   - 

 

당 

 

사고의 

 

경우 

 

차체 

 

프레임이 

 

비틀어지고 

 

체결볼트가 

 

파단되면서 

 

후면부만 

 

비틀어

 

지면서 

 

넘어진 

 

점을 

 

고려할 

 

때,

     ※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차 

 

전도사고 

 

시 

 

붐 

 

또는 

 

턴테이블 

 

파손 

 

외에는 

 

차체 

 

전체가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짐.

   - 

 

프레임 

 

부재와 

 

연결부 

 

볼트 

 

등이 

 

장기간 

 

반복 

 

사용에 

 

따른 

 

피로하중에 

 

의해 

 

강도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면서 

 

사고발생 

 

당시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

 

된 

 

것으로 

 

추정됨.

 

차체 

 

비틀림 

 

상태(Ⅰ)

 

차체 

 

비틀림 

 

상태(Ⅱ)

 

차체 

 

프레임 

 

상태

 

파단된 

 

차체 

 

프레임 

 

연결볼트

  

 

원인추정

   - 

 

차체 

 

프레임 

 

부재와 

 

연결부 

 

볼트 

 

등이 

 

장기간 

 

반복 

 

사용에 

 

따른 

 

피로하중에 

 

의해 

 

강

 

도가 

 

점진적으로 

 

손실되면서 

 

사고 

 

당시 

 

작업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어 

 

차체 

 

후면부가 

 

비틀어지고,

   - 

 

아우트리거와 

 

받침목이 

 

넘어지는 

 

차체 

 

및 

 

붐에 

 

의해 

 

부가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순차

 

적

 

으로 

 

파손되면서 

 

차체 

 

비틀림 

 

심화 

 

및 

 

붐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붐과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

 

구명줄)

 

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던 

 

작업자가 

 

전도

 

사고 

 

시 

 

지상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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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사고발생 

 

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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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붐 

 

인출 

 

상태

SKY700 

 

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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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부착설비(

 

구명줄)

 

사고당시 

 

도장작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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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 콘크리트 타설 호스 연결고리 분리작업 중 호스 요동으로 피재자 강타

(2011.04.02)

2.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2011.04.11)

3. 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추락

(2011.04.11)

4. 대형 패널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 중 전도

(2011.04.13)

5. 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 중 주로프 파단으로 추락

(2011.06.02)

6. 고소작업대의 붐 인출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탑승근로자 추락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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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호스 

 

연결고리 

 

분리작업 

 

중 

 

호스 

 

요동으로 

 

피재자 

 

강타

 

공 

 

사 

 

명  ○○ 

 

주상복합 

 

공사

 

발생일시 2011.04.02(

 

토) 11:56

 

분경

 

재해형태

 

비래(

 

날아와 

 

맞음)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부산 

 

사상구 

 

괴정동

 

공사규모

 

주상복합 1

 

개동 

(

 

지하5

 

층∼

 

지상33

 

층)

 

재해개요

 

콘크리트 

 

잔재물로 

 

막혀있던 

 

콘크리트 

 

타설 

 

호스를 

 

수리하기 

 

위하여 

 

호스 

 

연결고리(

 

커플링)

 

를 

 

분리하자, 

 

내부에 

 

축적되어있던 

 

공기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호스가 

 

요동치면서 

 

옆에 

 

있던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하며,

-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작업 

 

시에는 

 

당해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 

 

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순서를 

 

결정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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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콘크리트 

 

타설 

 

호스 

 

고무패킹 

 

및 

 

연결고리(

 

커플링) 

 

상세 

 

사진



Ⅱ. 사망재해사례

43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공 

 

사 

 

명 ○○ 

 

주상복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11(

 

월) 15:4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부산 

 

남구 

 

대연동

 

공사규모

 

주상복합 1

 

개동 (

 

지상7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설비배관 

 

도장(

 

녹막

 

이칠)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작업발판으로 

 

부터 

 

약1.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에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사고시 

 

안전모가 

 

머

 

리에서 

 

벗겨

 

지지 

 

않도

 

록 

 

턱끈을 

 

확실히 

 

조이는 

 

등 

 

올바른 

 

방

 

법으로 

 

착용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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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

 

재해발생 

 

현장전경

2,050

1,700

1,250

580

430

 

설비배관 

 

녹막이 

 

칠 

 

작업용 

 

이동식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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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 

 

중 

 

로프가 

 

풀려 

 

추락

 

공 

 

사 

 

명 OO

 

맨션 

 

도장공사

 

발생일시 2011.04.11(

 

화) 17: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광주 

 

동구 

 

금남로 

 

공사규모

 

지상10

 

층 1

 

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10

 

층 6

 

라인)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용 

 

섬유로

 

프(20mm)

 

를 

 

옥상의 

 

상수도 

 

배관 

 

받침대에 

 

묶은 

 

후 

 

달비계를 

 

타고 

 

도

 

장작업 

 

중 

 

섬유로프가 

 

풀어지면서 

 

달비계와 

 

함께 

 

추락하여(H≒20m)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섬유로프가 

 

풀리지 

 

아니

 

하도록 

 

체결하고 U

 

클립 

 

등으로 

 

매듭풀림 

 

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섬유로프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달비계 

 

작업 

 

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는 

 

별도로 

 

수직구명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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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달비게 

 

지지로프가 

 

풀어지면서 

 

추락

 

추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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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널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 

 

중 

 

전도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13(

 

수) 10:00

 

경

 

재해형태

 

전도(

 

넘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공사규모

 

지하2

 

층, 

 

지상40

 

층, 26

 

개동

 

재해개요

 

 

부대복리시설동 

 

지하1

 

층에서 

 

형틀공 3

 

명이 

 

타워크레인의 

 

밸트슬링    

(Belt Sling)

 

을 

 

이용하여 

 

대형 

 

패널(Panel) 

 

벽체거푸집(5.7m×5.1m)

 

을 

 

설치하던 

 

중 

 

벽체 

 

거푸집이 

 

전도되며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벽체용 

 

대형 

 

패널 

 

거푸집 

 

설치 

 

시에는 

 

사전 

 

수립된 

 

작업계획에 

 

따라 

 

체결된 

 

밸트슬링을 

 

최종 

 

해체하기 

 

전, 

 

전도 

 

방지용 

 

지지대의 

 

상하부 

 

고정상태, 

 

밀림방지용 

 

쐐기목 

 

및 

 

벽체 

 

거푸집 

 

하단부 

 

못 

 

고정 

 

상태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밸트슬링 

 

하단부 

 

연결고리를 

 

해체하는 

 

등 

 

전

 

도위험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 

 

작업계획서 

 

수립 

 

시 

 

작업 

 

절차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세부적인 

 

안전대

 

책을 

 

해당 

 

근로자에 

 

주지시키고 

 

작업지휘자의 

 

위치 

 

지정(

 

작업 

 

진행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철

 

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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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전도된 

 

벽체용 

 

대형 

 

패널 

 

거푸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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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 

 

중 

 

주로프 

 

파단으로 

 

추락

 

공 

 

사 

 

명
OO

 

아파트 

 

외벽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발생일시 2011.06.02 09:4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공사규모

 

외벽균열보수 

 

및 

 

아파트10

 

개동 

 

재도장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OO

 

동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를 

 

지지하던 

 

작업용 

 

로프(

 

주로프)

 

가 

 

끊어지며 

 

약 19m

 

아래 

 

지상1

 

층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

 

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달비계 

 

사용 

 

작업전 

 

달비계 

 

주로프(

 

작업용로프) 

 

및 

 

보조로프(

 

수직구명줄)

 

의 

 

손상, 

 

부식 

 

여부 

 

및 

 

고정

 

ㆍ

 

결속상태, 

 

설치경로와 

 

추락방지대 

 

체결상태 

 

등을 

 

점검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 

 

보조로프에 

 

추락방지대 

 

설치 

 

시 

 

추락방지대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

 

작동방향 

 

확인 

 

등)

 

으로 

 

설치하고, 

 

보조로프는 

 

지면에 

 

닿도록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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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6~7

 

층에서추락
(

 

약19m)

 

재해발생 

 

현장전경

 

안전대걸이용 

 

로프
(

 

보로조프)

 

작업용로프
(

 

주로프)

 

스프레이건

 

외벽도장 

 

작업모습(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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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의 

 

붐 

 

인출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탑승근로자 

 

추락

 

공 

 

사 

 

명 ○○

 

아파트 

 

외부샤시 

 

코킹공사

 

발생일시 2011. 6. 17(

 

금) 13:05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부상 1

 

명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OO

 

동

 

공사규모

 

아파트 6

 

개동 

 

외부 

 

샤시

 

재해개요

 

피재자 

 

등 2

 

명이 

 

외부샤시 

 

주변 

 

노후된 

 

실리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

 

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15

 

층 

 

샤시 

 

전면부로 

 

붐대를 

 

상승시켜 

 

접근

 

하던 

 

중 

 

붐대 

 

인출 

 

와이어 

 

로우프(Ø14mm, 2

 

가닥)

 

가 

 

파단되며 

 

붐대

 

가 

 

급하강하면서 

 

작업대가 7

 

층으로 

 

떨어져 

 

탑승했던 

 

근로자 1

 

명이 

 

사

 

망하고, 1

 

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당해 

 

기계의 

 

종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작업계

 

획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철저히 

 

작성하고, 

 

관련 

 

근로자에게 

 

교육후 

 

작업계획

 

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지속적인 

 

수시점검 

 

및 

 

작업 

 

시작 

 

전 

 

점검을 

 

통하여 

 

와이어로우프 

 

소선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교번피로하중에 

 

의한 

 

파단에 

 

대비하여 

 

와이어로우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함.

※ 

 

사전점검 

 

시 

 

붐대를 

 

완전히 

 

신장시킨 

 

상태에서 

 

와이어로우프 

 

전체 

 

길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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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붐대 

 

와이어로우프가

 

파단되면서 

 

지상 15

 

층에서7

 

층으로 

 

작업대 

 

낙하

 

작업대(

 

사고전)

 

작업대(

 

사고후)

 

재해발생 

 

전․

 

후 

 

작업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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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  

 

딩

 

빌  

 

딩

 

빌  

 

딩

1. 내화피복 뿜칠작업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2011.04.12)

2. 체인블럭으로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철골계단에서 추락

(2011.04.14)

3. 고소작업대로 유리 운반 중 적재된 유리 전도로 추락

(2011.04.23)

4. 회전하던 굴삭기 후면 카운터웨이트와 엄지말뚝 사이에 협착

(2011.04.23)

5. 계단참에서 각재 운반작업 중 내장목공 추락

(2011.05.04)

6.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앵글 용접 준비작업 중 추락

(2011.05.23)

7. 산소 절단 중 고온의 용융금속에 의해 추락방지망 테두리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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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피복 

 

뿜칠작업 

 

중 

 

바닥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OO

 

홀 

 

신축

 

발생일시 2011.04.12(

 

화) 15:35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공사규모

 

지상 5

 

층

 

재해개요

 

건물 

 

철골강재 

 

표면에 

 

내화재료를 

 

피복하기위한 

 

뿜칠작업 

 

중 

 

몸의 

 

중

 

심을 

 

잃고 

 

지상 5

 

층 

 

바닥개구부(

 

약2m×1m ; EPS

 

실)

 

를 

 

통해 

 

약 17m 

 

아

 

래 

 

지상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추락의 

 

위험이 

 

높은 

 

바닥개구부 

 

근처에서 

 

내화피복 

 

뿜칠작업 

 

시에는 

 

바닥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

 

임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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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위치(

 

바닥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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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블럭으로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철골계단에서 

 

추락

 

공 

 

사 

 

명 OO

 

사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14(

 

목) 15: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공사규모

 

지하 1

 

층, 

 

지상 10

 

층 2

 

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

 

에 

 

지지된 

 

러그(lug)

 

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

 

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

 

층 

 

바닥 

 

높

 

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H≒26m)

 

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

- 

 

또한,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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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장소 

 

계단 

 

위치

 

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상황 

 

및 

 

철골계단 

 

인양용 

 

러그 

 

파단(

 

좌측 

 

상단 

 

사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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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로 

 

유리 

 

운반 

 

중 

 

적재된 

 

유리 

 

전도로 

 

추락

 

공 

 

사 

 

명 OO

 

청사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23(

 

토) 08:20

 

분

 

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공사규모

 

지하 2

 

층, 

 

지상 7

 

층, 1

 

개동

 

재해개요

 

피재자(

 

유리공)

 

가 7

 

층에 

 

있는 

 

유리(2,620×1,280×24t; 84kg/

 

장) 2

 

장을 

 

고소작업대(

 

일명:

 

스카이차)

 

를 

 

이용하여 

 

하부로 

 

운반하려던 

 

중 

 

적재되어 

 

있던 

 

유리가 

 

전도되며 

 

피재자를 

 

강타하여 

 

약 24m 

 

아래 2

 

층 

 

바닥으로 

 

추락, 

 

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중량물 

 

운반 

 

등 

 

고소작업대의 

 

운반구에 

 

탑승하여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을때에는 

 

운반구(

 

케이지)

 

의 

 

안전난간 

 

등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하고,

 - 

 

적재된 

 

중량물(

 

유리)

 

은 

 

결속 

 

등의 

 

방법으로 

 

전도 

 

또는 

 

낙하되지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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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고소작업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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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던 

 

굴삭기 

 

후면 

 

카운터웨이트와 

 

엄지말뚝 

 

사이에 

 

협착

 

공 

 

사 

 

명 OO 

 

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23(

 

토) 06:30

 

분

 

경

 

재해형태

 

충돌(

 

부딪힘)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사규모

 

지하 1

 

층, 

 

지상 6

 

층 1

 

개동

 

재해개요

 

지하층 

 

터파기 

 

법면 

 

상부 

 

후면도로에서 

 

굴착토사 

 

운반차량 

 

신호수인 

 

피재자

 

가 

 

회전하던 

 

굴삭기(28

 

톤, 

 

버킷용량:1.0㎥, 

 

무한궤도식)

 

의 

 

카운터웨이트(

 

후면

 

부)

 

하부와 

 

엄지말뚝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근로

 

자에게 

 

주지하여야 

 

하며,

 -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통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굴삭기 

 

운전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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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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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참에서 

 

각재 

 

운반작업 

 

중 

 

내장목공 

 

추락

 

공 

 

사 

 

명 OO 

 

근생시설

 

발생일시 2011.05.04(

 

수) 07:20

 

분

 

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서울 

 

중구 

 

남산동

 

공사규모

 

지하1

 

층, 

 

지상5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현장에 

 

반입된 

 

각재(9

 

개, 

 

무게 

 

약18.9kg)

 

를 

 

지상5

 

층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실 

 

지상4

 

층에서 

 

각재운반 

 

작업 

 

중 

 

각재의 

 

양단이 

 

구조물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참 

 

슬래브에 

 

설치된 

 

안전난간(

 

높이 900mm)

 

에 

 

몸을 

 

기대는 

 

무리한 

 

각재 

 

운반작업으로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안전

 

난간 

 

너머로 

 

계단참과 

 

외부 

 

유리 

 

사이(

 

약 700mm) 

 

개구부로 

 

추락(H≒

5.6m)

 

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좁은 

 

장소에서 

 

장척물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2

 

인 1

 

조로 

 

작업을 

 

하거나 1

 

묶음(9

 

개)

 

을 

 

운반하기 

 

편한 

 

수량(

 

약 2~3

 

개)

 

으로 

 

운반토록하고 

 

양중장비를 

 

활용 

 

장척물 

 

등을 

 

안전하게 

 

반입하여야 

 

하며,

 - 

 

안전난간 

 

설치는 

 

상부난간대(90cm~120cm), 

 

중간난간대(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

 

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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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당시 

 

중간난간대는 

 

미설치)

 

추락지점(

 

지붕 

 

바닥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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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앵글 

 

용접 

 

준비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OO

 

판매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23(

 

월) 09:57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공사규모

 

지하3

 

층∼

 

지상6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 1

 

층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판개 

 

작업을 

 

위해 

 

기존 

 

설

 

치되어있는 

 

데크플레이트 

 

상부에서 H-Beam 

 

철골 

 

거더(Girder) 

 

웨브

(Web) 

 

중간지점에 

 

앵글(L

 

형)

 

을 

 

용접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1

 

층 

 

바닥으로 

 

추락(H≒6.5m)

 

하여 

 

인근병원으로 

 

후

 

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의 Deck Plate 

 

상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

 

추락방지망)

 

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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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피재자 

 

추락 

 

위치

 

추락위치(

 

지상1

 

층 

 

바닥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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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 

 

중 

 

고온의 

 

용융금속에 

 

의해 

 

추락방지망 

 

테두리로프가 

 

파단되면서 

 

추락

 

공 

 

사 

 

명  OO

 

세계박람회 

 

국제관

 

발생일시 2011.06.03(

 

금) 10:15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덕충동

 

공사규모

 

지상 3

 

층 

 

철골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전망대 3

 

층 

 

철골보의 Gusset Plate(145*275mm, T=16mm)

 

를 

 

산

 

소 

 

절단하기 

 

위해 

 

추락 

 

방지망을 

 

밟고 

 

작업 

 

하던 

 

중, 

 

고온의 Gusset Plate 

 

용융금속이 

 

철골보 

 

하부의 

 

추락방지망에 

 

떨어지면서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8mm)

 

가 

 

녹아 

 

파단되어, 

 

피재자가 3

 

층 

 

바닥으로 

 

추락(H=7.15m), 

 

병원으

 

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고온의 

 

열과 

 

화기에 

 

취약한 

 

추락방지망은 

 

산소 

 

절단 

 

작업시 

 

발생되는 

 

고

 

온의 

 

용융

 

금속이 

 

낙하·

 

비래 

 

하여 

 

추락방지망이 

 

손상 

 

되어 

 

추락

 

재해

 

가 

 

발

 

생될 

 

수 

 

있으므로 

 

철골보에 

 

달대비계를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

 

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토록하고, 

 

추락망지망을 

 

작업발판 

 

대용으

 

로 

 

밟은 

 

상태로 

 

화기작업을 

 

하지않도록 

 

관련작업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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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및 

 

추락경로

 

산소 

 

절단 

 

부위 

 

및 

 

추락방망 

 

테두리로프 

 

파단 

 

상세 

 

모습



4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

 

주택, 

 

상가 

 

등)(

 

주택, 

 

상가 

 

등)(

 

주택, 

 

상가 

 

등)

1. PHC말뚝 인양 중 말뚝 낙하

(2011.04.21)

2. 경사지붕 단부 작업발판에서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작업 중 추락

(2011.05.06)

3. 지붕패널 설치작업 중 패널공 추락

(2011.05.18)

4. 주유소 캐노피 상부에서 실리콘작업 중 추락

(2011.05.18)

5. 이동식비계 위에서 H형강 인양 거치작업 중 추락

(2011.06.11)

6. 부계단 바닥 방수작업 중 발수제가 발화되며 화재 발생

(2011.06.17)

7.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고소작업대 전도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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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말뚝 

 

인양 

 

중 

 

말뚝 

 

낙하

 

공 

 

사 

 

명 OO

 

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4.21(

 

목) 11:30

 

분경 

 

재해형태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공사규모

 

지상 4

 

층, 1

 

개동

 

재해개요

 

 

기초공사를 

 

위해서 PHC

 

말뚝 

 

두본을 

 

용접 

 

연결한 

 

후 

 

동재하시험을 

 

위

 

해 

 

케이싱에서 

 

인양하여 

 

이동하려던 

 

중 PHC

 

말뚝이 

 

와이어로프에서 

 

탈

 

락, 

 

전도 

 

되면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PHC

 

말뚝 

 

인양 

 

등 

 

작업 

 

시에는 

 

인양 

 

중 

 

말뚝이 

 

떨어짐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말뚝길이를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 PHC

 

파일을 

 

인양할 

 

수 

 

있는 

 

커플러 

 

또는 PHC

 

파일 

 

제작시 

 

인양용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천공구멍 

 

등 

 

러그를 

 

설계·

 

제작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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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전도되어 

 

파손된 PHC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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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붕 

 

단부 

 

작업발판에서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06(

 

금) 15:5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부상1

 

명

 

소 

 

재 

 

지

 

창원시 

 

성주동

 

공사규모

 

지상 2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경사지붕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작업 

 

중 

 

경사지붕 

 

단부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높이 2

 

미터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

 

여 

 

근

 

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으로 

 

방호

 

조치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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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및 

 

추락경로

 

추락위치

 

 

합판거푸집 

 

작업발판 

 

설치 

 

상태 

 

및 

 

추락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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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패널 

 

설치작업 

 

중 

 

패널공 

 

추락

 

공 

 

사 

 

명 OO

 

단독주택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18(

 

수) 10:15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공사규모

 

지상 2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경량철골(C-Channel) 

 

지붕트러스(Truss)

 

위에 

 

샌드위치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기 

 

설치한 

 

패널의 

 

일부 

 

선이 

 

맞지 

 

않아 

 

경량철골 

 

트러스와 

 

패널을 

 

고정한 

 

볼트(Screw Bolt)

 

를 

 

다시 

 

뽑아 

 

재시공하다가 

 

패널이 

 

트러스에서 

 

이탈되면서 

 

패널과 

 

함께 6m

 

아래 1

 

층 

 

콘크리트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지붕패널 

 

설치 

 

등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 

 

지붕트러스 

 

등에 

 

안전대 

 

걸이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거나 

 

지붕트러스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함.

 - 

 

지붕의 

 

기울기가 

 

매우 

 

급해 

 

지붕위에서 

 

작업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므로 

 

작업

 

방법을 2

 

층 

 

데크플레이트 

 

위에 

 

이동식비계 

 

등을 

 

이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

 

하고 

 

발판위에서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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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및 

 

추락지점

 

지붕트러스 

 

및 

 

샌드위치 

 

패널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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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캐노피 

 

상부에서 

 

실리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

 

주유소 

 

캐노피 

 

보수공사

 

발생일시 2011.05.18(

 

수) 08: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공사규모

 

기존 

 

주유소 

 

캐노피보수공사 

 

재해개요

 

지붕강판 

 

교체설치 

 

중 

 

교체한 

 

지붕강판 

 

상부에서 

 

피스볼트 

 

부위 

 

실리

 

콘 

 

주입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붕강판 

 

단부에서 

 

약 6.0m

 

하부 

 

주유소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지붕강판 

 

단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그 

 

위치

 

에서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등으로 

 

방

 

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설치 

 

등이 

 

심히 

 

곤란할 

 

경우 

 

안전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 

 

부

 

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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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 

 

경로 

 

및 

 

추락 

 

지점 

 

상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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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위에서 H

 

형강 

 

인양 

 

거치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개인축사 

 

증축공사

 

발생일시 2011.06.11(

 

토) 11:4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부상1

 

명

 

소 

 

재 

 

지

 

고성군 

 

개천면 

 

천광리

 

공사규모

 

지상 4

 

층

 

재해개요

 

축사 

 

증축현장에서 

 

트랙터를 

 

사용하여 

 

높이 4.5m

 

의 

 

기둥재 

 

위에 H

 

형강을 

 

인양 

 

설치작업 

 

중 H

 

형강이 

 

이동식비계 

 

위로 

 

낙하하여 

 

이동식

 

비계 2

 

단 

 

위에서 

H

 

형강을 

 

인양 

 

거치하던 

 

작업자 2

 

명이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H

 

형강 

 

등 

 

중량물 

 

양중 

 

작업 

 

시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2

 

줄 

 

걸이로 

 

수평으로 

 

매달아 

 

들어 

 

올리는 

 

등 

 

안전한 

 

작업방법

 

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 

 

이동식 

 

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

 

여야 

 

하고,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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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좌측 

 

이동식비계

 

우측 

 

이동식비계

 

피재자가 

 

탑승했던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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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단 

 

바닥 

 

방수작업 

 

중 

 

발수제가 

 

발화되며 

 

화재 

 

발생

 

공 

 

사 

 

명 OO

 

어린이집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6.17(

 

금) 18:40

 

분

 

경

 

재해형태

 

화재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광주시 

 

목동

 

공사규모

 

지상 4

 

층 1

 

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롤러를 

 

사용하여 

 

발수제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을 

 

하던중 

 

발수제가 

 

발화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발수제 

 

도포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방법(

 

롤러를 

 

사용한 

 

발수제 

 

도포)

 

을 

 

지양하고, 

 

정전기 

 

발생이 

 

억제되는 

 

작업방법(

 

접촉 

 

면적이 

 

아주 

 

작은 

 

소형 

 

붓 

 

사

 

용, 

 

대전용 

 

카본 

 

브러쉬 

 

사용, 

 

강제 

 

환기 

 

등)

 

으로 

 

작업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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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장소

 

재해발생 

 

현장전경

 

화재발생 

 

장소(

 

지상4

 

층 

 

부계단)

  



Ⅱ. 사망재해사례

83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 

 

중 

 

고소작업대 

 

전도

 

공 

 

사 

 

명 OO

 

차량정비고 

 

공사

 

발생일시 2011.06.30(

 

목) 09:25

 

분경

 

재해형태

 

전도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공사규모

 

지하 1

 

층

 

재해개요

 

차량정비고내 Overhead Door(

 

자동 

 

차고문) 

 

우측 

 

높이 4.0m

 

에 

 

설치된 

 

스위치박스 

 

전선 

 

연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전면 

 

좌측 

 

바퀴를 

 

거치하였던 

 

볼라드(Bollard) 

 

홈

(600×780mm, 

 

깊이:20cm) 

 

막음용 

 

합판(800×800mm)

 

이 

 

고소작업대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전도됨

 

과 

 

동시에 

 

피재자도 

 

함께 

 

지상 

 

바닥으로 

 

추락(H=3.0m),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에는 

 

바닥과 

 

고소작업대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

 

고 

 

부동침하에 

 

따른 

 

전도방지를 

 

위해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 

 

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동통로에 

 

위치한 

 

깊이가 20cm

 

인 

 

볼라드 

 

홈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철판 

 

등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앵커볼

 

트 

 

등으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등 

 

고소작업대 

 

설치 

 

및 

 

이동 

 

중 

 

바닥의 

 

요

 

철, 

 

침하에 

 

따른 

 

전도를 

 

방지하여야 

 

함.
   ※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및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근로

 

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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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전도된 

 

고소작업대 

 

모습 

 

및 

 

볼라드(Bollard) 

 

홈 

 

막음용 

 

합판



5
 

학교, 

 

종교, 

 

후생시설

 

학교, 

 

종교, 

 

후생시설

 

학교, 

 

종교, 

 

후생시설

1. 비계 작업발판에서 드라이비트 마감작업 중 작업발판 탈락으로 추락

(2011.04.28)

2. 계단단부 두겁 AL패널 해체작업 중 난간사이 개구부로 추락

(2011.05.02)

3. 철골빔 조립 후 이동 중 철골거더에서 철골공 추락

(2011.05.03)

4. Air Duct 철판덮개를 제거하던 중 Duct 개구부로 추락

(2011.05.20)

5. 쌍줄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추락

(2011.06.03)

6. 외부비계로 이동 중 벽체와 비계사이로 추락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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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업발판에서 

 

드라이비트 

 

마감작업 

 

중 

 

작업발판 

 

탈락으로 

 

추락

 

공 

 

사 

 

명 OO 

 

병원 

 

리모델링

 

발생일시 2011.04.28(

 

목) 16:1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공사규모

 

지하 1

 

층, 

 

지상 5

 

층 

 

리모델링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드라이비트 

 

마감작업(

 

유리섬유 

 

부착)

 

을 

 

하던 

 

중, 

 

장선재가 

 

미고정되어 

 

불안정하게 

 

거치되어 

 

있던 

 

작

 

업발판이 

 

탈락되어 

 

작업발판 

 

낙하와 

 

함께 

 

약 3.5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에는 

 

장선재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작업

 

발판이 

 

탈락할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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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및 

 

추락경로

 

작업발판이 

 

거치된 

 

장선재 

 

미고정 

 

모습(※

 

사고후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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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단부 

 

두겁 AL

 

패널 

 

해체작업 

 

중 

 

난간사이 

 

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OO

 

대학 R&D

 

센터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02(

 

월) 07:4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공사규모

 

지하 4

 

층, 

 

지상 11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중정부 

 

지상2

 

층 

 

계단단부의 

 

기 

 

설치된 

 

두겁 AL

 

패널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계단 

 

중간난간대와 

 

바닥면 

 

사이 

 

개구부(1.3×0.4m)

 

를 

 

통해 

 

약 

10m

 

아래 

 

지하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높이 

 

약 10m

 

에 

 

위치한 

 

중정부 

 

계단의 

 

본공사용 

 

난간 

 

하부 

 

중간대가 

 

미

 

설치된 

 

상태(

 

개구부 1.3×0.4m)

 

에서 

 

단부 

 

두겁 AL

 

패널 

 

해체

 

작업을 

 

진

 

행할 

 

때에는 

 

하부에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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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경로 

 

및 

 

재해발생 

 

위치 

 

상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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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빔 

 

조립 

 

후 

 

이동 

 

중 

 

철골 

 

거더에서 

 

철골공 

 

추락

 

공 

 

사 

 

명 OO

 

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03(

 

화) 09: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광주시 

 

초월읍

 

공사규모

 

지상 5

 

층 2

 

개 

 

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체육관동 

 

지붕에 

 

철골빔 

 

설치 

 

작업 

 

중 

 

철

 

골빔 

 

가조립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조립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

 

족하여 

 

체육관동 

 

지상 2

 

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H≒9.5m)

 

하여 

 

사

 

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철골 

 

지붕에 

 

철골보 

 

설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추락방호를 

 

위하여 

 

지붕하

 

부에 

 

안전

 

방망을 

 

설치하거나, 

 

지붕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

 

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함.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92

  

 

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위치

 

추락 

 

지점

 

재해발생 

 

조립한 

 

철골빔

 

재해발생 

 

위치 

 

및 

 

추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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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Duct 

 

철판덮개를 

 

제거하던 

 

중 Duct 

 

개구부로 

 

추락

 

공 

 

사 

 

명 OO

 

호텔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5.20(

 

금) 11:2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소호동

 

공사규모

 

지하2

 

층, 

 

지상17

 

층

 

재해개요

 

피재자 

 

등 4

 

명이 CO2

 

실(

 

지하1

 

층) 

 

상부의 1

 

층 

 

바닥에서 Air Duct(1.38×2.97m) 

 

개구부덮개로 

 

사용한 

 

철판덮개(

 

체크플레이트와 

 

하부지지철물로 

 

구성, 

1.53×3.10m, W≒120kg)

 

를 

 

제거하기 

 

위하여 

 

철판덮개 

 

하부에 

 

강관파

 

이프(Φ48.6mm, L=3.87m)

 

를 

 

밀어 

 

넣은 

 

후 

 

철판덮개 

 

네 

 

모서리를 

 

들어 

 

옆으로 

 

밀어내던 

 

중 

 

피재자측 

 

모서리에 

 

개구부가 

 

형성되면서 

 

피재자가 

 

개구부 

 

단부에서 

 

실족하여 

 

지하 1

 

층 CO2

 

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H

≒5.5m),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철판덮개 

 

제거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 

 

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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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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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OO

 

종교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1.06.03(

 

금) 08:1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광주시 

 

태전동

 

공사규모

 

지상 3

 

층 1

 

개동

 

재해개요

 

피재자

 

가 

 

비계상 

 

작업발판 

 

위에서 

 

노루발못뽑이(

 

일명 

 

배척)

 

를 

 

이용하여 

 

대예배당 

 

내부 

 

상단 

 

유로폼 

 

해체작업 

 

중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의 

 

개구부

(

 

이격거리 

 

약 65cm)

 

로 

 

추락(H≒2.8m)

 

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대예배당 

 

벽체 

 

내부 

 

유로폼 

 

해체 

 

작업시 

 

작업발판과 

 

벽체 

 

사이 

 

개구부(

 

이격 

65cm)

 

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내측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

 

치하거나, 

 

기둥이 

 

간섭되지 

 

않는 

 

구간에는 

 

비계기둥을 

 

보강한후 

 

작업발

 

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벽체사이 

 

공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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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위치

 

추락 

 

지점

 

유로폼 

 

해체 

 

위치

 

재해발생 

 

위치 

 

및 

 

추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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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로 

 

이동 

 

중 

 

벽체와 

 

비계사이로 

 

추락

 

공 

 

사 

 

명 OO

 

교회 

 

증축공사

 

발생일시 2011.6.11(

 

토) 11:1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사규모

 

지상 6

 

층

 

재해개요

 

피재자는 4

 

층과 5

 

층 

 

사이의 

 

계단참 

 

벽체 

 

형틀

 

작업을 

 

하던 

 

중 

 

철선 

 

조임 

 

및 

 

타이볼트를 

 

체결하기 

 

위하여 

 

계단참 

 

내부에서 

 

창호부분 

 

개구부를 

 

통해 

 

외

 

부 

 

쌍줄비계위 

 

작업발판으로 

 

나가려다 

 

벽체와 

 

비계 

 

사이 

 

공간으로 

 

추락하

 

여 

 

지상에서 8m

 

높이까지 

 

기 

 

설치되어 

 

있던 

 

비계기둥에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건축물 

 

평면형태가 

 

불규칙할지라도 

 

추락위험이 

 

없도록 

 

밀실하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높이 10m 

 

이내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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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지점



6
 

대 

 

형 

 

플 

 

랜 

 

트

 

대 

 

형 

 

플 

 

랜 

 

트

 

대 

 

형 

 

플 

 

랜 

 

트

 

중

 

중

 

중 ․․․

 

소 

 

형 

 

공 

 

장

 

소 

 

형 

 

공 

 

장

 

소 

 

형 

 

공 

 

장

1. 이동식비계에서 농구대 해체 중 추락

(2011.05.02)

2. 철골기둥 상부에서 철골보 조립 중 추락

(2011.05.14)

3. 장비반입구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2011.05.20)

4.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자재 운반 중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

(2011.05.31)

5. 경사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 중 추락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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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에서 

 

농구대 

 

해체 

 

중 

 

추락

 

공 

 

사 

 

명 OO

 

화장품 

 

제조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11.05.02(

 

월) 14: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 

 

안성시 

 

신건진동

 

공사규모

 

지상 2

 

층 1

 

개 

 

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 2

 

층 

 

내부 

 

이동식비계(H≒1.7m) 

 

위에 

 

올라서서 

 

기존 

 

건물벽체에 

 

설치된 

 

농구대(H≒2.5m)

 

를 

 

철거하던 

 

중 

 

농구대가 

 

벽체

 

에서 

 

떨어지면서 

 

피재자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바닥에서 2.5m 

 

높이의 

 

벽체에 

 

설치된 

 

농구대(

 

약 52kg) 

 

등을 

 

해체할 

 

때에는 

 

농구대가 

 

탈락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대 

 

등을 

 

설

 

치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 

 

작업을 

 

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

 - 

 

또한, 

 

농구대 

 

해체작업 

 

등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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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피재자 

 

작업위치 

 

및 

 

추락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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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기둥 

 

상부에서 

 

철골보 

 

조립 

 

중 

 

추락

 

공 

 

사 

 

명 ○○ 

 

단조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11.05.14(

 

토) 12:00

 

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충북 

 

제천시

 

공사규모

 

지상 1

 

층 

 

철골보

 

재해개요

 

철골기둥 

 

상부에 

 

앉아 

 

철골보 

 

조립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에 

 

의해 

 

인양중인 

 

철골보(L=5m, W=148kgf)

 

가 

 

갑작스런 

 

돌풍에 

 

의해 

 

이

 

동식크레인 

 

붐에 1

 

차 

 

충돌 

 

후 2

 

차로 

 

피재자를 

 

타격하면서 14.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또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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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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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반입구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

 

공 

 

사 

 

명 OO

 

공장 

 

신축현장

 

발생일시 2011.05.20(

 

금) 12: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공사규모

 

지하 1

 

층, 

 

지상 4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장비반입구(5.9m×2.5m)

 

에 

 

걸쳐진 

 

샌드위치 

 

패널 

 

또는 

 

합판

 

을 

 

밟고 

 

이동하던 

 

중 

 

추락(

 

약 8m)

 

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반입구의 

 

단부에는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을 

 

설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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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이후

 

설치한 

 

안전난간

 

합판

 

합판

 

합판

 

샌드위치패널

 

샌드위치패널

 

샌드위치패널

 

합판

추락

 

합판

 

재해발생 

 

현장전경 

 

및 

 

추락경로

 

추락지점(

 

지하1

 

층 

 

콘크리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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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자재 

 

운반 

 

중 

 

선라이트 

 

파손으로 

 

추락

 

공 

 

사 

 

명 OO

 

공장 

 

건물지붕 

 

교체공사

 

발생일시 2011.05.31(

 

화) 10:2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염포동

 

공사규모

 

강판교체면적 34,650㎡

 

재해개요

 

 

피재자는 

 

안전난간 

 

지주용 

 

단관비계(L=1.6~1.8m)

 

를 

 

고소작업차 

 

운반구가 

 

있는 

 

지붕끝 

 

단부로 

 

옮기는 

 

작업을 

 

위해 

 

기존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자재를 

 

들고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순간 

 

선라이트가 

 

파손되면서, 

 

약 15m 

 

아

 

래 

 

공장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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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쉬트로 

 

교체한

 

박공지붕

 

기존지붕 Gutter

(

 

폭50~60cm)

 

기존지붕 

 

선라이트

 

기존지붕슬레이트

(

 

폭160cm)

 

재해발생 

 

현장전경(

 

기존지붕 

 

및 

 

박공지붕)

 

 

추락위치(

 

좌측사진) 

 

및 

 

파손된 

 

선라이트 

 

모습(

 

우측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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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지붕 

 

위에서 

 

패널 

 

설치 

 

중 

 

추락

 

공 

 

사 

 

명 00

 

공장 

 

증축공사

 

발생일시 2011.06.15(

 

수) 10:2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공사규모

 

지하 1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공장동 

 

경사지붕 

 

위에서 

 

패널(1.0m×8.2m, W≒25kgf)

 

을 

 

끼워 

 

맞추기 

 

위해 

 

작업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전면부 

 

벽체와 

 

지붕패널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 

 

발생하는 

 

개구부(

 

폭 70~80cm)

 

에서 

 

지하층 

 

바닥으

 

로 

 

추락(H=8.7m),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높이가 2m 

 

이상인 

 

경사 

 

지붕위에서 

 

패널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장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근로자가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안전모 

 

착용시에는 

 

안전모 

 

턱끈을 

 

확실히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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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경로(H≒8.7m)

 

빔에 1

 

차 

 

충돌

 

후 

 

바닥으로

 

추락

H＝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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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  

 

목

 

토  

 

목

 

토  

 

목

1. 맨홀 FRP COVER 해체 중 추락

(2011.04.04)

2. 오수관거 매설작업 중 토사 붕괴

(2011.04.06)

3. 흙막이 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수직 굴착면 측면 토사 붕괴

(2011.04.15)

4. 절토 비탈면 경계울타리 지주설치 작업 중 전도되는 굴삭기에 협착

(2011.04.24)

5. 침수된 가설도로로 굴삭기 운행 중 단부로 전도

(2011.05.02)

6. 카고크레인으로 우수관(수지파형강관) 인양 중 낙하

(2011.06.03)

7. 슬래브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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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FRP COVER 

 

해체 

 

중 

 

추락

 

공 

 

사 

 

명 OO

 

수질복원센타시설공사

 

발생일시 2011.04.04(

 

월) 11:30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공사규모

 

지하 2

 

층, 

 

지상 2

 

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1

 

층 

 

생물반응조 13

 

번 

 

맨홀(800×3,500mm)

 

에 

 

설치된 FRP 

COVER

 

를 

 

임시로 

 

해체 

 

또는 

 

옮기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생물반응조 

 

맨홀 FRP COVER

 

를 

 

임시로 

 

해체 

 

또는 

 

옮기는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

 

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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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약 30cm

80cm

 

맨홀 FRP COVER 

 

상태(

 

개구부크기 : 80cm×30cm)

  

FRP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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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거 

 

매설작업 

 

중 

 

토사 

 

붕괴

 

공 

 

사 

 

명

 

정선군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생일시 2011.04.06(

 

수) 15:20

 

분

 

경

 

재해형태

 

붕괴(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공사규모 L=27.7km 

 

하수관거 

 

정비공사

 

재해개요

 

오수관거(Φ250mm, PVC 

 

이중벽관) 

 

매설작업 

 

중 

 

폭 1.2m, 

 

깊이 1.84m

 

로 

 

수직 

 

굴착된 

 

측면 

 

토사 

 

및 

 

혼합․

 

보조 

 

기층이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오수관거 

 

매설을 

 

위한 

 

지반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기울기 

 

준수가 

 

어려울 

 

경우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붕괴방지조치를 

 

하여

 

야 

 

함.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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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사고당시 

 

붕괴된 

 

토사 

 

및 

 

혼합․

 

보조기층

 

사고당시 

 

붕괴된 

 

굴착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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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수직 

 

굴착면 

 

측면 

 

토사 

 

붕괴

 

공 

 

사 

 

명 OO

 

하수도 

 

정비공사

 

발생일시 2011.04.15(

 

금) 15:22

 

분경

 

재해형태

 

붕괴(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북 

 

김제시

 

공사규모

 

하수관로 

 

매설

 

재해개요

 

피재자가 

 

굴착깊이 

 

약2m

 

의 

 

굴착 

 

바닥에서 

 

굴착 

 

측면에 

 

설치된 

 

흙막이 

 

판넬

(

 

폭 3m, 

 

높이 2.5m)

 

의 

 

버팀대를 

 

하강시키기 

 

위해 

 

분할핀을 

 

뽑고 

 

버팀대 

 

고정용 

 

핀을 

 

햄머로 3~4

 

회 

 

타격하여 

 

핀 

 

해체후 

 

지상으로 

 

나오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흙막이 

 

판넬이 

 

설치되지 

 

않은 

 

측면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

 

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굴착 

 

전구간에 

 

대하여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흙막이 

 

지보공에 

 

의한 

 

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반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  

 

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 

 

흙

 

습  

 

지  1 : 1 ~ 1 : 1.5

 

건  

 

지 1 : 0.5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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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수직 

 

굴착된 

 

지반 

 

높이

 

재해발생 

 

현장전경

 

상부버팀대

 

하부버팀대

 

흙막이 

 

판넬 

 

상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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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비탈면 

 

경계울타리 

 

지주설치 

 

작업 

 

중 

 

전도되는 

 

굴삭기에 

 

협착

 

공 

 

사 

 

명 OO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발생일시 2011.04.24(

 

일) 16:45

 

분경

 

재해형태

 

협착(

 

끼임)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공사규모

 

토공, 

 

포장공 

 

등

 

재해개요

 

피재자 

 

굴삭기 

 

브레이커로 

 

경계울타리 

 

지주 

 

고정 

 

설치 

 

작업을 

 

위해 

 

암(arm)

 

을 

 

스윙하는 

 

순간 

 

굴삭기가 

 

전도되려고 

 

하여 

 

운전석에서 

 

뛰어 

 

내렸으나 

 

전

 

도되는 

 

굴삭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굴삭기

 

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장비를 

 

유도하는 

 

자(

 

신호수)

 

를 

 

배치

 

하고, 

 

지반이 

 

경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조성하여 

 

철저히 

 

다짐하는 

 

등의 

 

부등침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굴삭기 

 

사용작업 

 

시 

 

전도, 

 

지반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

 

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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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당시 

 

굴삭기 

 

전도방향 

 

및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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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가설도로로 

 

굴삭기 

 

운행 

 

중 

 

단부로 

 

전도

 

공 

 

사 

 

명 ○○∼○○

 

간 

 

도로 

 

건설공사

 

발생일시 2011.05.02(

 

월) 17:10

 

분

 

경

 

재해형태

 

전도(

 

넘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충북 

 

단양군

 

공사규모

 

상수관로 

 

부설(L=550m)

 

재해개요

 

피재자가 

 

교량 

 

교각 

 

좌측 

 

하상의 

 

일부 

 

침수된 

 

가설도로를 

 

따라 

 

굴삭기(

 

무

 

한궤도식)

 

를 

 

운행 

 

하던 

 

중 

 

가설도로 

 

단부에서 

 

약 2.3m 

 

깊이의 

 

강바닥으

 

로 

 

굴삭기가 

 

전도되며 

 

운전원이 

 

익사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의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침수된 

 

가설도로는 

 

선형이 

 

변형될 

 

수 

 

있어 

 

건설기계 

 

운행 

 

시 

 

단부에서의 

 

전도위험이 

 

높으므로 

 

운행을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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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당일 

 

전도된 

 

굴삭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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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으로 

 

우수관(

 

수지파형강관) 

 

인양 

 

중 

 

낙하

 

공 

 

사 

 

명 OO

 

부지조성공사

 

발생일시 2011.06.03(

 

금) 17:30

 

경

 

재해형태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사규모

 

부지조성

 

재해개요

 

부지조성 

 

공사내 

 

우수관로 

 

매설을 

 

위한 

 

수지파형강관을 

 

카고크레인으로 

 

인양 

 

중 

 

벨트슬링이 

 

벗겨지면서 

 

우수관이 

 

낙하하여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따른 

 

낙하 

 

등의 

 

위

 

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

 

여야 

 

하며,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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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수지파형강관에 

 

벨트슬링 

 

결속 

 

재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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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거푸집동바리 

 

해체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붕괴

 

공 

 

사 

 

명 ○○

 

마을 

 

암거설치 

 

공사

 

발생일시 2011.06.18(

 

토)12:13

 

경

 

재해형태

 

붕괴(

 

무너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남 

 

장흥군 

 

안양면

 

공사규모

 

수로암거 

 

설치

(7.0m×2.25m, L=19m)

 

재해개요

 

암거 

 

설치공사 

 

현장내 

 

수로암거(7.0m×2.25m, L=19m) 

 

내부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슬래브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해체하려고 

 

한 

 

슬래브 

 

거푸집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피신하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보·

 

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물체의 

 

낙하·

 

비래 

 

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 

 

턱끈을 

 

매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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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수로암거 

 

유출부)

 

피재자 

 

작업위치

 

피재자가 

 

쓰러진 

 

위치

 

무너진 

 

거푸집동바리와 

 

피재자 

 

위치

  



 

8
 

기  

 

타

 

기  

 

타

 

기  

 

타

1. 발판볼트 한쪽열이 해체된 전주에 오르던 중 추락

(2011.05.02)

2. 축사 인입전선 피복보호 작업 중 감전

(2011.05.20)

3. 방범셔터 해체작업 중 셔터 낙하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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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볼트 

 

한쪽열이 

 

해체된 

 

전주에 

 

오르던 

 

중 

 

추락

 

공 

 

사 

 

명

 

광케이블이설OO

 

공사

 

발생일시 2011.05.02(

 

월) 13:17

 

분경

 

재해형태

 

추락(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공사규모

 

통신케이블 

 

신설 

 

및 

 

이설

 

재해개요

 

피재자가 

 

신규 

 

및 

 

기설 

 

통신케이블의 

 

긴장작업을 

 

위해 

 

발판볼트 

 

중 

 

한쪽열이 

 

해체된 

 

전주에 

 

오르던 

 

중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근로자가 

 

전주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해서는 

 

전주 

 

좌·

 

우측에 

 

발판

 

볼트

 

가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입상케이블 

 

설치과정에서 

 

한쪽면(

 

좌

 

측면) 

 

발판볼트가 

 

제

 

거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전주에 

 

승주

 

할 

 

수 

 

있는 

 

별도의 

 

승강설비(

 

고소작업대 

 

등)

 

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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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전주

 

재해발생 

 

현장전경

 

추락지점

  



Ⅱ. 사망재해사례

131

 

축사 

 

인입전선 

 

피복보호 

 

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OO

 

지점 

 

저압A

 

공사

 

발생일시 2011.05.20(

 

금) 10:00

 

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강동면

 

공사규모

 

연간단가계약(

 

계량기 

 

교체)

 

재해개요

 

피재자가 

 

축사 

 

인입전선(220V)

 

의 

 

피복보호 

 

작업 

 

후 

 

기 

 

절단된 

 

전선을 

 

연결하기 

 

위하여 

 

전선 

 

연결용 

 

슬리브의 

 

양단에 

 

절단된 

 

전선을 

 

삽입한 

 

상태에서 

 

압착기를 

 

사용하여 

 

전선을 

 

고정․

 

연결하던 

 

순간 

 

감전되어 

 

사다

 

리에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전로 

 

또는 

 

계량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 

 

공구 

 

등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감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전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전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절연장갑, 

 

안전모, 

 

절연화 

 

등 

 

절연보호구 

 

착용 

 

및 

 

기타 

 

충전부를 

 

절연방호구로 

 

안전조치 

 

후 

 

저압활선작업을 

 

수행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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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재해발생 

 

직후 

 

압착기가 

 

슬리브에 

 

물려있는 

 

상태 

 

및 

 

전선연결용 

 

슬리브(

 

좌측 

 

상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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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셔터 

 

해체작업 

 

중 

 

셔터 

 

낙하

 

공 

 

사 

 

명
OO

 

은행 

 

지점 

 

원상복구 

 

건축공사

 

발생일시 2011.06.23(

 

목) 16:20

 

분경

 

재해형태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재해정도

 

사망 1

 

명

 

소 

 

재 

 

지  

 

부산 

 

강서구 

 

지사동

 

공사규모 1

 

층 

 

실내 

 

인테리어 

 

재해개요

 

피재자

 

가 

 

방범 

 

셔터 

 

좌판집(Lintel)

 

을 

 

먼저 

 

해체하고, 

 

셔터 

 

해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상부에 

 

매달려 

 

있던 

 

셔터가 

 

낙하하여 

 

피재자의 

 

가슴부위

 

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재  

 

해  

 

상  

 

황  

 

도

 

안전대책

 - 

 

셔터(Slat+Shaft)

 

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낙하 

 

및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작업을 

 

실시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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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현장전경 

 

셔터 

 

및 

 

전동개폐기 

 

지지용 

 

수평·

 

수직브라켓



 

부 

 

록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와재해 발생형태의 정의와재해 발생형태의 정의와

분류기준분류기준분류기준

1.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 / 

2. 재해 발생형태의 분류기준 / 





부   록

137

<

 

부록>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와 

 

분류기준

1. 

 

재해 

 

발생형태의 

 

정의

(1) 

 

발생형태

 

란 

 

재해 

 

및 

 

질병이 

 

발생된 

 

형태 

 

또는 

 

근로자(

 

사람)

 

에게 

 

상해를 

 

입힌 

 

기인물과 

 

상관된 

 

현상을 

 

말한다. 

(2) 

 

추락(

 

떨어짐)

 

이라 

 

함은 

 

사람이 

 

인력(

 

중력)

 

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전도․

 

전복(

 

넘어짐)

 

이라 

 

함은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

 

서 

 

구르거나 

 

넘어짐 

 

또는 

 

미끄러진 

 

경우와 

 

물체가 

 

전도․

 

전복된 

 

경우를 

 

말한다. 

(4) 

 

충돌 ․

 

접촉(

 

부딪침)

 

이라 

 

함은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 ․

 

동작으로 

 

인하여 

 

기

 

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

 

로 

 

움직임(

 

규칙, 

 

불규칙)

 

등에 

 

의하여 

 

접촉․

 

충돌한 

 

경우를 

 

말한다.

(5)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라 

 

함은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

 

체

 

가 

 

중

 

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설비 

 

등으

 

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협착․

 

감김(

 

끼임)

 

이라 

 

함은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

 

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협착,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또는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감긴 

 

경우

 

를 

 

말한다.

(7) 

 

붕괴․

 

도괴(

 

무너짐)

 

라 

 

함은 

 

토사, 

 

적재물, 

 

구조물, 

 

건축물,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또는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8) 

 

압박․

 

진동

 

이라 

 

함은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과정에서 

 

신체특정부위에 

 

과도한 

 

힘이 

 

편중․

 

집중․

 

눌려진 

 

경우나 

 

마찰접촉 

 

또는 

 

진동 

 

등으로 

 

신체

 

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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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체반응

 

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

 

작, 

 

균형상실에 

 

따른 

 

반사적 

 

행위 

 

또는 

 

놀람,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

 

을 

 

말한다.

(10) 

 

부자연스런 

 

자세

 

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 

 

없이 

 

작업환경 

 

또는 

 

설비

 

의 

 

부적절한 

 

설계 

 

또는 

 

배치로 

 

작업자가 

 

특정한 

 

자세․

 

동작을 

 

장시간 

 

취하

 

여 

 

신체의 

 

일부에 

 

부담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11) 

 

과도한 

 

힘․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

 

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밀기, 

 

당기기, 

 

지탱하기, 

 

들어올리

 

기, 

 

돌리기, 

 

잡기, 

 

운반하기 

 

등과 

 

같은 

 

행위․

 

동작을 

 

말한다.

(12) 

 

반복적 

 

동작

 

이라 

 

함은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

 

용하

 

지 

 

않는 

 

경우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체의 

 

일부에 

 

부담

 

을 

 

주는 

 

행위․

 

동작을 

 

말한다.

(13) 

 

이상온도 

 

노출․

 

접촉

 

이라 

 

함은 

 

고․

 

저온 

 

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

 

된 

 

경우

 

를 

 

말한다.

(14) 

 

이상기압 

 

노출』

 

이라 

 

함은 

 

고․

 

저기압 

 

등의 

 

환경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15)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이라 

 

함은 

 

유해․

 

위험물질에 

 

노출․

 

접촉 

 

또

 

는 

 

흡입

 

하였거나 

 

독성동물에 

 

쏘이거나 

 

물린 

 

경우를 

 

말한다.

(16) 

 

소음노출』

 

이라 

 

함은 

 

폭발음을 

 

제외한 

 

일시적․

 

장기적인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17) 

 

유해광선 

 

노출

 

이라 

 

함은 

 

전리 

 

또는 

 

비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18) 

 

산소결핍․

 

질식

 

이라 

 

함은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

 

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물질 

 

등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기능이 

 

불충분

 

한 

 

경우를 

 

말한다.

(19) 

 

화재

 

라 

 

함은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며, 

 

방화는 

 

의도적이기는 

 

하나 

 

관리할 

 

수 

 

없으므로 

 

화재에 

 

포

 

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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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폭발

 

이라 

 

함은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1) 

 

전류접촉(

 

감전)

 

이라 

 

함은 

 

전기설비의 

 

충전부 

 

등에 

 

신체의 

 

일부가 

 

직

 

접 

 

접촉하거나 

 

유도전류의 

 

통전으로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고압 

 

등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한 

 

섬락 

 

접촉, 

 

합

 

선․

 

혼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크에 

 

접촉된 

 

경우를 

 

말한다.

(22) 

 

폭력행위

 

라 

 

함은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

 

마약, 

 

정

 

신

 

질

 

환 

 

등)

 

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폭행을 

 

말하여, 

 

협

 

박․

 

언

 

어․

 

성폭

 

력 

 

및 

 

동물에 

 

의한 

 

상해 

 

등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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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 

 

발생형태의 

 

분류기준

 

가. 

 

기본기준

(1) 

 

산업재해가 

 

발생된 

 

형태를 

 

우선적으로 

 

파악․

 

분류하되, 

 

산업재해 

 

발생을 

 

야기한 

 

형태가 

 

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는 

 

기인된 

 

물체 

 

또는 

 

물질을 

 

확인하고 

 

재해자에게 

 

어떻게 

 

접촉 

 

또는 

 

폭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2) 

 

단일 

 

사고로 

 

여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상해결과가 

 

재해자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고형태에 

 

의하여 

 

분류한다.

 

나. 

 

복합적 

 

현상에 

 

의한 

 

발생형태 

 

분류기준

(1) 1

 

차 

 

원인에 

 

의한 

 

현상이 

 

상해결과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1

 

차 

 

원인

 

의 

 

현상을 

 

발생형태로 

 

분류한다.

(2) 1

 

차 

 

원인의 

 

현상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상병종류․

 

부위 

 

및 

 

사

 

망․

 

부상원인 

 

등을 

 

파악․

 

비교하여 

 

상해결과에 

 

적합한 

 

현상을 

 

판단하여 

 

분류한다.

(3) 

 

사망․

 

부상원인 

 

및 

 

상해결과 

 

등 

 

직접적 

 

요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

 

음 

 

순서에 

 

의거 

 

분류한다.

(

 

가) 

 

폭력행위, 

 

폭발, 

 

화재, 

 

전류접촉, 

 

유해․

 

위험물질접촉 

 

순으로 

 

특정 

 

사고를 

 

우선하여 

 

분류 

(

 

나) 

 

재해정도를 

 

고려 

 

가장 

 

우선적으로 

 

재해예방대책이 

 

요구되는 

 

현상

(

 

다) 1

 

차 

 

원인(

 

즉, 

 

발단이 

 

된 

 

현상)

 

다. 

 

분류 

 

시 

 

유의사항

(1) 

 

두 

 

가지 

 

이상의 

 

발생형태가 

 

연쇄적으로 

 

발생된 

 

재해의 

 

경우는 

 

상해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한다.

(

 

가)

 

재해자가 ｢

 

전도(

 

넘어짐)｣

 

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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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

 

되어 

 

신체 

 

부위가 ｢

 

절단｣

 

된 

 

경우에는 ｢

 

협착(

 

끼임)｣

 

으로 

 

분류한다.

(

 

나) 

 

재해자가 

 

구조물 

 

상부에서 ｢

 

전도(

 

넘어짐)｣

 

로 

 

인하여 ｢

 

추락(

 

떨어짐)｣

 

되어 

 

두개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

 

추락(

 

떨어짐)」

 

으로 

 

분류한다.

(

 

다) 

 

재해자가 ｢

 

전도(

 

넘어짐)｣ 

 

또는 ｢

 

추락(

 

떨어짐)｣

 

으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에는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

 

라) 

 

재해자가 

 

전주에서 

 

작업 

 

중 ｢

 

전류접촉(

 

감전)｣

 

으로 ｢

 

추락(

 

떨어짐)｣

 

한 

 

경우 

 

상해결과가 

 

골절인 

 

경우에는 ｢

 

추락(

 

떨어짐)｣

 

으로 

 

분류하고, 

 

상해결과가 

 

전기쇼크인 

 

경우에는 ｢

 

전류접촉(

 

감전)｣

 

으로 

 

분류한다.

(2) 

 

기계의 

 

구동축, 

 

회전체 

 

등 

 

주요 

 

부위의 

 

파단, 

 

파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물체의 

 

운동 

 

형태에 

 

따라 ｢

 

낙하｣,「

 

비래｣ 

 

등으로 

 

분류한다.

(3) ｢

 

추락(

 

떨어짐)｣

 

과 ｢

 

전도(

 

넘어짐)｣

 

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

 

추락(

 

떨어짐)｣

 

으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에는 ｢

 

전도(

 

넘어짐)｣

 

로 

 

분류한다.

(

 

나) 

 

신체가 

 

바닥면과 

 

접해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발판 

 

등 

 

구조물의 

 

높이가 

 

보폭(

 

약 60cm) 

 

이상인 

 

경우에는 

 

신체가 

 

구조물과 

 

바닥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추락으로 

 

분류하고, 

 

그 

 

보폭 

 

미만

 

인 

 

경우는 

 

전도로 

 

분류한다.

(4) ｢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

 

이상온도 

 

노출․

 

접촉｣ 

 

또는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 

 

또는 

 

비래되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낙하․

 

비래(

 

날아와 

 

맞음)｣

 

로 

 

분류한다.

(

 

나) 

 

고․

 

저온 

 

물체 

 

또는 

 

물질이 

 

낙하․

 

비래되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

 

이

 

상

 

온도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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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낙하․

 

비래 

 

또는 

 

비산된 

 

물체 

 

또는 

 

물질의 

 

특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으로 

 

분류한다.

(5) ｢

 

폭력행위｣

 

와 ｢

 

유해․

 

위험물질 

 

노출․

 

접촉｣

 

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

 

다.

 

개, 

 

뱀 

 

등 

 

동물에게 

 

물려 

 

광견병, 

 

독성물질 

 

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형태를 ｢

 

유해․

 

위험물질 

 

접촉｣

 

으로 

 

분류하고, 

 

감염은 

 

없이 

 

찔림 

 

정도의 

 

교상만 

 

발생한 

 

경우에는 ｢

 

폭력행위｣

 

로 

 

분류한다.

(6) ｢

 

폭발｣

 

과 ｢

 

화재｣

 

의 

 

분류

 

폭발과 

 

화재, 

 

두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형태를 ｢

 

폭발｣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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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설안전부서 

 

연락처

 

기관명

 

지역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본     

 

부 032 5100-578 512-8852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4-4

 

서울지역본부 02 828-1655 828-1659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

 

주)

 

유한양행빌딩 14,15

 

층

 

서울 

 

북부 02 3783-8336 3783-8339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10

 

번지 

 

우리빌딩 7,8

 

층

 

강     

 

원 033 815-1032 243-831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3 

 

대한교원공제회관 2

 

층

 

강릉출장소 033 655-1869 655-1867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

 

층

 

부산지역본부 051 520-0546 522-2408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

 

번길 26(

 

부곡동 64-31)

 

울     

 

산 052 226-0535 260-5441  

 

울산시 

 

남구 

 

달동 615-8 

 

국민은행빌딩 2,4

 

층

 

경     

 

남 055 269-0530 269-0592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경남 

 

동부 055 371-7562 372-6916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0-1 

 

양산노동합동청사4

 

층

 

대구지역본부 053 609-0535 421-862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

 

가 50-3 

 

호수빌딩 19,20

 

층

 

경북 

 

동부 054 271-2062 271-2049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4-4

 

경북 

 

북부 054 478-8044 453-0107  

 

경북 

 

구미시 

 

임수동 92-60 

 

경인지역본부 032 570-7245 575-7287  

 

인천시 

 

서구 

 

가정동 491

 

경기 

 

남부 031 259-7147 259-71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지원센타 13

 

층

 

경기 

 

북부 031 828-1923 878-5739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

 

층

 

경기 

 

서부 031 481-7523 410-004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2

 

경기 

 

동부 031 785-3356 785-33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06-2 

 

소곡회관 2

 

층

 

부     

 

천 032 6806-532 681-6533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3 

 

대신프라자 3

 

층

 

광주지역본부 062 949-8725 943-8279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8,9

 

층

 

전     

 

북 063 240-8543 240-855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

 

가 807-8

 

번지 4

 

층

 

전남 

 

동부 061 689-4943 689-4992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85

 

번지

 

제     

 

주 064 797-7512 797-7518  

 

제주 

 

제주시 

 

이도2

 

동 390 

 

중소기업지원센터 3,4

 

층

 

대전지역본부 042 620-5623 625-3213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4-7

 

충     

 

북 043 2307-134 236-03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71 

 

한국통신 3

 

층

 

충     

 

남 041 570-3454 566-8908  

 

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3

 

번지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

 

층





 

 

이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허락 

 

없이 

 

타기관에서 

 

부분 

 

또는 

 

전부를 

 

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본 

 

도서의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

 

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상 

 

이의 

 

제기 

 

등 

 

소명자료

 

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본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에 

 

관하여 

 

구체적인 

 

문의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32-510-0578, 0621~0628
                       FAX : 032-512-8852

       

 

건설재해 

 

예방할 

 

수 

 

있다.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 

 

발행일 : 2011

 

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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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구산동 34-4)

           TEL : 032)510-0578,0621~0628

         FAX : 032)512-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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